
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안전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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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구역으로 진입 

및 퇴거에 필요한 제반

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

설정된 지역

방사선구역

일반인의 불필요환 피폭을 

방지하기 위해 일반구역  

으로부터 물리적으로  

격리한 지역

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(흐름도)

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때 

약 15단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 

3 RWP제출
4 ADR지급
5 방호복착용
6 방호용품착용

ADR : Automatic 
Dosimetry Reader 
(직독식자동선량계)

7 출입관리
    ADR체크

8 작업 및
    선량체크

❶ RWP 발급
❷ TLD 착용

RWP : Radiation Work 
Permit(방사선작업허가서)

TLD : Thermoluminicent 
Dosimeter(열형광선량계)

⓬ 자동전신오염
    검사기 체크
⓭ 출입관리전산
    시스템체크

❾ 방호복탈의 및
    방호용품탈의
❿ 오염검사
⓫ 방사선량확인

⓮ 샤워
⓯  개인의류 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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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 작업 내용 확인

❷ 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 
작업 내용 및 작업 시간 보고

❸  측정 장비 교정 일자 및  
교정 필증 확인

❹  측정 장비 정상 작동 확인 
및 백그라운드 측정

❶  해당 작업에 대한 방사선  
발생장치 사용기록부 기재

❷  방사선발생장치 부근의  
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 
측정 기록부에 기록

❸  방호 장비 반납 및 개인  
선량계 지정 장소에 보관

❶  출입기록부에 출입 일시 
및 출입 목적 등을 기재

❷  개인선량계 착용

❸  사용 전 방사선량률 측정 
및 최근 측정 값과 비교하여 
누설 여부를 점검

❹  정해진 작업 절차에 따라 
사용

Step 01 Step 02 Step 03

● 작업 전 확인 절차 ● ● 사용 후 확인 절차 ●● 출입 전 확인 절차 ●

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법규정

▶ 방사선 장해 방지 조치 사항 ◀

01

방사선장해 
방지를 위하여

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❶  방사선량 및 방사성 오염 측정

❷  건강 진단

❸  피폭 관리

❹ 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
위한 필요한 조치 (피폭 저감화)

03

방사선장해를 
받았거나 또는 받은 
것으로 보이는 자에 

대한 조치는

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❶  원자력이용시설의 출입제한

❷  기타 필요한 보건상 조치.

•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 조치

•출입시간 단축 또는 출입 금지

•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 전환 

02
종사자 등의 

피폭방사선량이

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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